[bookmark: _Hlk519004882]GENERAL CONDITIONS OF SERVICE
	 신청서 양식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샘플과 함께 송부 부탁 드립니다.                              
	SGS File No
	

	신청회사 (Applicant Co. Name)
	(필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Address)
	(필수)

	담당자 (Contact Person)
	(필수)
	전화  (필수)

	전자 메일 주소 (E-mail)
	(필수)
	팩스  (필수)

	
	휴대폰

	 분석 시료 세부 사항 (Sample Information)

	상품명 (Description / Product Name)
	(필수)

	
	

	시험법 (Method) (필수)

	[bookmark: Check1]|_| 국립환경과학원고시(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소형챔버법)
|_|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_| 톨루엔(Toluene) |_|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_|  KS M 1998 
|_| TVOCs |_| Toluene |_| Formaldehyde |_| Benzene  |_| Xylene |_| Ethylbenzene  |_| Styrene |_| Acetaldehyde

|_|  KS I ISO16000-3,6,9
|_| TVOCs |_| Toluene |_| Formaldehyde |_| Benzene  |_| Xylene |_| Ethylbenzene  |_| Styrene |_| Acetaldehyde


	 Test Request : Box(|_| ) 안을 체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기된 시험방법에 체크하시거나 원하시는 방법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자재
사전정보
(필수)
		혼합비 (무게비)
	

	지촉건조시간 (25 ℃)
	



|_| 접착제

	
	

	
	|_| 실란트 
	혼합비 (무게비)
	

	지촉건조시간 (25 ℃)
	℃




	
	|_| 퍼티
	혼합비 (무게비)
	

	지촉건조시간 (25 ℃)
	




|_| 페인트
	혼합비 (무게비)
	

	지촉건조시간 (25 ℃)
	

	액상 제품의 밀도 (g/cm3)
	

	제품 중의 고체 함량 (부피 %)
	

	제품 권장량 (젖은 제품의 L당 m2, g/cm3)
	

	제조자 권장사항에 따른 건조도막두께 (μm) (필요시)
	




	
	|_| 벽지


	
	|_| 바닥재

|_| 목질판상제품 

	시험관련 기타사항 (시료 양생, 취급에 대한 내용)


	 Statement of conformity
	(적합성 진술) 



	|_| 적용 (미 선택 시, 적용되지 않음) 
선정된 의사결정에 규칙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_| 확인:                 서명                  ) 
	

	 Test Report Form
	|_| 일반 SGS 성적서(개발 및 참고용)  |_| KOLAS 성적서(인정항목에 한함)  |_| 불확도 표기
	

	 Service Required
	|_| 일반 Regular |_| 지급 Express (협의) 
	토요일, 공휴일 및 접수당일은 Work day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기간은 업무일기준 20일 소요됩니다
지급 Express 은 비용 할증이 있습니다.
	

	
	|_| 시료 반환       |_| 시료 폐기
	
	

	· SGS Korea 안양지점.  T) 031-460-8092,8027,8066,
1411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LS로 76 디오밸리 322호 
· 부사사무소. T) 051 630 7045
· 대구사무소. T) 053-582-2460
· [bookmark: OLE_LINK1]광주사무소. T) 062 953 1917
· 신청서down, 온라인 견적, 위변조 확인: http://rohs.kr.sgs.com/
· Global Report 검색 : http://www.sgs.com/ee-cloud
· 시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상충의 관리와 업무의 객관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취소는 접수 익일 오후4시 까지 담당자에게 E-mail로의 요청을 부탁 드립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또는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및 명함 1부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고농도의 시료로 유해물질 함량 10% 이상의 시료는 사전 통보를 부탁 드립니다
화학 원료(액체, 분말 등) 시료는 안전상 이유로 MSDS(물질보건안전자료) 첨부를 부탁드립니다
본 시험방법의 적용은 고객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 유효한 최신의 규격을 적용합니다. 
고객의 시험결과에 대하여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는 기밀로 취급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Date : (필수)

	Signature : (필수)
(개인정보동의 포함)




SGS Korea Co., Ltd.  Laboratory Testing Services
실내용 건축자재 방출시험 신청서 (Testing Application)

	SGS Korea Co., Ltd	322, The O valley, 76, LS-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14117
		t +82 31 460 8000  f +82 31 460 8029/49/59  www.sgsgroup.co.kr
		Member of SGS Group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CQP-7011-F13(02)
1. 일반
⒜ 서면으로 달리 합의가 없거나, 
다음의 경우 (ⅰ) 정부, 정부 기구 또는 공공단체의 규정 또는 (ⅱ) 현지법률, SGS SA의 협력사 또는 모든 중개사(각각의 “회사”) 그리고 고객(“계약 관계”)의 계약관계, 제안 또는 서비스와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서비스 일반 약관에 따른다(이하 “일반 약관”이라 한다).
⒝ 당사는 개인이나 단체(사기업, 공기업 또는 정부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이하 “고객”이라 한다). 
⒞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지시를 받지 않는 이상 양 당사자 어느 쪽도 지시, 특히 서비스의 범위나 그에 따른 레포트 또는 증명서(“연구결과 레포트”)의 전달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로써 고객은 당사에게 연구결과의 레포트를 고객에 의해 지시를 받은 제3의 장소, 또는 재량에 의해 당시 상황, 무역관습, 용어 사용에 의해 함축적으로 가리키는 쪽으로 전달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2. 서비스 조항
⒜ 당사는 합리적인 방법과 기술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지시 사항이 없는 경우에 당사에서 확인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표준 명령 양식의 조건 또는 당 회사의 명세서; 그리고/또는 
(2) 관련된 무역관습, 용어의 사용 또는 관행; 그리고/또는
(3) 당사가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는 재정적 근거에 의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들
⒝ 레포트에 명시된 정보는 조사 결과 또는 고객의 지시 그리고/또는 기술 표준, 무역 관습 또는 관행이 기초가 된 검사과정, 우리의 전문의견이 반영된 상황에서 도출된 것이다.
⒞ 샘플을 검사하며 발행된 연구결과 레포트는 단지 해당 샘플에 한하여만 당사의 의견이 포함된 것이고, 그 샘플이 선정된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된 것이 아니다.
⒟ 만일 고객이 당사가 제3자 개입의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한다면 당사의 유일한 책임은 그 제3자의 개입 시 입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또는 개입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객은 당사가 사용된 기구 장치 및 측정기의 눈금 및 조건, 적용된 분석 방법, 자격요건, 분석 결과 또는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 당사에 의하여 발행되는 연구결과 레포트는 당사가 개입하는 시간에 한한 것이고, 지시를 받은 범위 내에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2조⒜ 항에서 명시된 지시사항에 따라 기록된 사실을 반영한다. 당사는 외부의 특정 지시 또는 대체 가능한 한도에 대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통지해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다.
⒡ 당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개인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고객은 당사가 그 중개인 또는 하도급업자에 그러한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승인한다. 
⒢ 당사가 고객 및 제3자 간의 판매계약 사본, 신임장, 선하 증권 등과 같은 3자 계약에서 약정된 사항이 반영된 문서를 받는다면, 이는 정보 제공 용도만을 갖고, 이는 서비스 및 당사에 의해 승인된 의무의 범위를 확대하지도 도 않고 제한하지도 않는다.
⒣ 고객은 당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고객이나 그 어떤 제3자를 대리하지 않을 것이고, 의무사항 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고객의 의무를 제3자에게 또는 제3자의 의무를 고객에게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추정하거나 요약하거나 철폐하거나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인식한다. 
⒤ 모든 샘플은 최대 3개월까지 또는 그 샘플의 성격에 따라 3개월 보다 짧은 시간 동안 보관되고, 고객에게 반환되거나 위 샘플에 대한 협력사의 책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 폐기될 수 있다. 3개월이 초과된 샘플의 보관은 고객 부담이 되며 보관 요금이 청구된다. 고객에게 샘플이 반납되는 경우 취급 수수료와 화물 요금이 청구된다. 특별 폐기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청구된다.

3. 고객의 의무
고객은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서비스가 요구대로 수행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 지시사항 및 서류가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개입을 원하는 경우 모든 상황에서 최소 48시간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출입을 당사 직원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를 실행하는 동안 장애를 제거하거나 중단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실시해야 한다.
⒞ 서비스의 실행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특수 장비와 특수 인원을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작업조건, 현장,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에 대하여 조치해야 하며 이는 당사가 위 수단을 요구하거나 혹은 요구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샘플에 대한 주문과 관련하여 알려진 위험요소 또는 실제 및 잠재적인 위험, 예를 들어 방사선의 존재 또는 위험, 독성 또는 유독물질 또는 폭발물 부품 또는 물자, 환경 오염 또는 독약 등을 포함한 실험에 있어서는 당사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고객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고, 제3자와 관련된 판매, 계약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4. 요금과 지급
⒜ 주문 제기 또는 계약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당사와 고객 간의 요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의 표준 요금제에 따라야 하며(이 요금제는 변동 가능하다) 세금은 모두 고객이 지불해야만 한다.
⒝ 더 짧은 기간이 송장에서 정해지지 않는 한, 고객은 당사에게 송장의 일자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당사가 설정한 기간 이내에 (“지불기한”) 요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 당사에게 지급되지 않은 요금에 대하여는 지불 기한이 지난 때부터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월 1.5 % (또는 송장에서 정하는 다른 이율로)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가 추가된다. 
⒞ 당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분쟁, 고소 또는 청구를 이유로 고객이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당사는 어떠한 사법권 관할 내에서도 지급되지 않은 요금의 수금을 위하여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고객은 당사에게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 비용들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당사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문제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서비스를 완료하는데 꼭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정산하여 추가 요금을 부가할 수 있다.
⒢ 앞서 3번 조항에서 명시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상황으로 당사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당사는 다음 내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당사에 의해 발생된 환불 불가 지출 총액
(2)실제 수행된 서비스의 비율에 따른 사전 약정된 요금의 비율 부분

5. 서비스의 중단과 종료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지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본 계약에서 명시하는 의무를 고객이 다하지 못하였을 때 그리고 그러한 의무 불이행이 고객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선되지 않는 경우; 또는 
⒝ 고객에 의한 대금 지급보류, 채권자과의 약정, 파산, 지불불능, 법정관리 또는 사업의 중단

6. 책임과 면책
⒜ 책임의 제한
1. 당사는 보험업자나 보증인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보장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은 적절한 보험 대책을 확보해야만 한다.
(2) 연구결과의 레포트는 정보, 서류 그리고 그 연구결과 리포트를 바탕으로 적합한 행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고객 또는 오직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을 대리한 자에 의하여 제공된 샘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그리고 당사와 당사의 임직원, 중개인들, 하도급업자들은 고객 및 제3자에 대하여 연구결과의 레포트에 따라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는 조치로 인한 책임이나 당사에게 제공된 불명확하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당사는 아래의 의무사항을 고객이 지키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의 지연 및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가 수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4) 종류와 방법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손실, 피해, 지출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제공된 서비스 요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총액 또는 미화 2만 달러 (또는 현지 통화로 동일한 금액) 중 더 적은 쪽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5) 당사는 간접적이거나 결과적인 손실, 수익의 손실, 사업의 손실, 기회의 손실, 선의의 손실 및 제품 리콜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더 나아가 제3자의 (제한 없이 제품 책임에 관련된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발생된 모든 손실, 피해, 지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6) 손해배상청구 시 고객은 당사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에게 서면 통보를 해야만 하며 당사는 아래에서 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손실, 피해, 지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ⅰ) 당사가 손해배상을 야기한 서비스를 수행한 일자; 또는 
(ⅱ) 서비스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그 서비스가 완료됐어야 했던 일자
⒝ 면책: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된 수행, 알려진 수행이나 미수행이 있더라도 이와 관련한 법무 비용, 관련 경비를 포함한 손실, 피해에 대한 제3자의 피해보상청구 (실제로 발생되거나 또는 발생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당사와 당사의 임원들, 직원들, 중개인들 그리고 하위 계약자들이 면책됨을 보장해야만 한다.

7. 기타사항
⒜ 본 일반 약관의 조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들의 유효성은 그로 인하여 영향받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 고객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과 그 이후 1년 동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사의 임직원들에게 당사와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도록 하는 어떠한 유인, 독려 또는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당사의 법인명 또는 등록된 상표를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준거법, 관할, 분쟁 해결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국제사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스위스의 실질적인 법률에 의한다.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규정에 따라 1명 또는 그 이상의 중재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 중재는 (프랑스) 파리에서 실시되고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9. 기밀성

이하 "기밀정보"라 함은 고객정보와 계약상 상대방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구두 또는 서면 정보가 포함되지만, 기밀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1) 현재 또는 이후에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2) 공개 당사자에 의해 공개되기 전에 비기밀로 수신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 (3) 공개 권한이 있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공개된 것.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도 본 문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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